
지리적표시와관련있는개념이각조약에서출처

표시, 원산지명칭등으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어

개정법을통해보호하고자하는“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을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었다.

개정상표법상지리적표시에해당하기위해서

는다음요건을구비해야한다. 

(가) 지리적표시의대상인상품1 1 )

상품의종류에제한이없으므로, 농산품·수산

품·그가공품뿐아니라공산품(특히수공예품)

도그대상이된다.

(나) 상품의지리적원산지

상품이생산·제조및/또는가공된지역의명칭

을말하며반드시행정구역상의명칭에한정되는

것은아니다. 또생산·제조및가공이반드시동

일한지역에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지만,

상품에따라 상품의특성 등이 그 지역에서생

산·제조또는가공중의1로인하여발생하는경

우도있고, 생산·제조및 가공이동일한지역에

서이루어져야하는경우도존재한다

(다) 상품의품질·명성또는그밖의특성등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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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생산·제조및/또는가공된상품과는

차별되는품질또는그 밖의특성이있거나일반

인으로부터명성을획득하고있어야한다.

(라) 상품의품질등과지리적원산지간에는본

질적연관성존재

상품의품질·명성등이지리적원산지와본질

적으로연관되어야하므로, 단순히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또는가공되었다는것만으로는지리적

표시로인정될수없으며, 상품의품질등이그지

역의자연적환경이나독특한기법등에본질적으

로기초하여야한다.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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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원산지명칭

(appellation of origin) 등이와밀접한관계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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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파리협약’

이라한다)’1 2 )제1조( 2 )1 3 )및제1 0조1 4 )에서사용되

고있고또한‘상품에관한허위또는기만적출처

표시방지를위한마드리드협정(이하마드리드협

정이라한다)1 5 )’에서사용되고있다. 양협정모두

가출처표시에대한정의규정은없으나마드리드

협정제1조( 1 )1 6 )에서출처표시의개념을추측할

수있는데여기에는‘상품의출처국이나출처지

(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로표기되어있

어단지원산지가어떤특정지역이라는요건만을

요구하는오로지장소적인개념이며생산품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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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표법제7조제1항제1 4호: 世界貿易機構회원국내의葡萄酒및蒸溜酒의産地에관한地理的표시로서구성되거나동표시를포함하는商標로서葡萄酒·
蒸溜酒또는이와유사한商品에사용하고자하는商標

11) 독일, 스위스,페루등일부국가에서는예외적으로서비스업도그보호대상으로하고있으나, 대다수국가의입법례및주요다자간조약( T R I P s등)에서는상
품에한하여보호하고있음

IV.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규정의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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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하는상품임을명시하는표시이다.’1 9 )라고

정의하고있다. 여기서다음사항을주의깊게살

펴볼필요가있다.

우선, 표시( i n d i c a t i o n )라는개념을유의할필요

가 있다. 영어의i n d i c a t i o n은i n d i c a t e의명사형

으로써‘가리키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표시하다

(show), 암시하다, 징후를보이다’등의사전적인

의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 ‘지리적표시’라고

할 때의의미는표시할수있는수단을포괄하는

것으로해석될수있다. 즉, 프랑스파리를나타내

기 위한수단으로서지리적인명칭인‘파리’외에

‘개선문’이라는표시를사용한다든가개선문도

형을사용한다든가하는등의비지리적인이름이

나 엠블렘( e m b l e m )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다.2 0 )리스본협정제2조제1항이규정하는원산지

명칭의개념이나라명, 지역명, 영토명등 직접적

인지리적명칭으로한정하고있는것과는대조적

이다. 

다음으로, TRIPs 협정의지리적표시의개념에

는지리적인특정의환경으로부터주어지게된어

떤 특별한품질뿐만이아니라어떤명성이나기

타의특성이지리적인근원(geographical origin)

으로부터연유된경우를망라한다. 리스본협정제

2조제1항이규정하는원산지명칭의개념이지리

적 환경에서비롯된어떤품질과특성을갖는것

에한정하고있는것보다는넓은의미의개념이라

고하겠다.

또한가지유의해야할점이있다. EU의규정에

서는농산품및 그가공품에한하여지리적표시

를 규정2 1 )하고있으나TRIPs 협정에서는상품의

종류를한정하지않고있다는사실이다.

이상에서와같이출처표시, 원산지명칭, 지리적

표시라는용어는그개념에있어서지리적으로관

련이된다는점에서는모두광의의지리적인표시

라고할수있지만, 이세가지용어가갖는내용의

범위는출처표시의개념이원산지명칭개념과지

리적표시개념을포괄하는가장넓은개념이고

그다음이지리적표시개념으로원산지명칭개념

을 포괄하고있는것으로볼 수있다. 즉, 모든원

산지명칭은지리적표시이나어떤지리적표시는

반드시원산지명칭이되는것은아니다.2 2 )

참고로우리나라의각자치단체별지역특산품

중 지리적표시와관련있는대상품목을조사한

결과2 3 )를보면다음표와같다.

나. 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의정의규정신설

발음은동일하지만해당지역이다른동음이의

어 지리적표시는유사여부판단이나효력등에

있어통상의상표나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구별

하여보호할필요가있으므로이에대해별도의

A u g u s t 2005 Invention & Patent 4 3

에 포함시키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즉, made

in Korea, made in Paris 등으로표기되는개념이다.

(나)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의지리적환경으로부터특징지워지는

특성·특질을갖게된생산품을나타내는용어이

다.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라는표

현은‘원산지명칭의보호및 원산지명칭의국제

등록에관한리스본협정(이하리스본협정이라한

다)’1 7 )에처음으로등장하고있다. 정의규정인동

협정제2조제1항에서는‘이협정에서원산지명

칭(appellation of origin)이란자연적, 인적요소

를 망라하는그 지리적인환경에배타적또는본

질적으로특정품질및특성이기인되는생산품을

지칭하는국가, 지역또는지방등과같은지리적

인명칭을의미한다’1 8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

의규정에의한다면원산지명칭은출처표시의특

별한한 종류가된다. 왜냐하면원산지명칭을사

용하는생산품은지리적인환경에서전적으로본

질적인특질특성이기인되어야하기때문이다.

원산지명칭을지리적명칭(geographical name)

이라고정의한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이는생

산품을지칭하는데있어서국가, 지역또는지방

등과같은직접적인지리적인명칭에한하는개념

이고비지리적인명칭이나엠블렘(emblem) 등은

포함되지않는개념이다. 또한그지역의지리적

환경으로부터연유된품질과특성을가지는생산

품을지칭하는개념이지만그로부터화체된명성

이나평판까지는포함하지않는개념이다. 보호되

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일례로

Bordeaux 포도주, Tequila 증류주, Jaffa오렌지

등을들수있는데여기에서의Bordeaux (프랑스

남서부의지명), Tequila(멕시코의지명), Jaffa(영

국의지명)등은단순히그지리적원산지의개념

을넘어서서그지리적환경으로부터생성된품질

상의어떤특성이나특질을갖는제품의한종류

로인식되고있다.

(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라는개

념은WTO/TRIPs 협정에서처음으로사용된것

으로TRIPs 협정은제3절제2 2조에서부터제2 4조

에 걸쳐지리적표시에관한여러가지사항들을

규정하고있는데정의규정인제2 2조제1항에서

는지리적표시를‘이협정의목적상지리적표시

란 상품의특정품질·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

본질적으로지리적근원에서비롯되는경우회원

국의영토또는회원국의지역또는지방을원산

4 2 Invention & Patent August 2005 

논 단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2)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Paris Convention)
13) 파리협약제1조(2) -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14) 파리협약제1 0조( False Indications: Seizure, on Importation, etc., of Goods Bearing False Indications as to their Source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
(1)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in cases of direct or indirect use of a false indication of the source of the good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2) Any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whether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or trade in such goods
and established either in the locality falsely indicated as the source, or in the region where such locality is situated, or in the country falsely indicated, or in the
country where the false indication of source is used, shall in any case he deemed an interested party. 
15)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of April 14, 1891
16) 마드리드협정제1조제1항- All goods bearing a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 by which one of the countri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or a place

situated therein, is directly or indirectly indicated as being 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 shall be seized on importation into any of the said countries.
17)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October 31, 1958
18) 리스본협정제2조제1항- In this Agreement, “appellation of origin”means the geographical name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19) TRIPs 협정제2 2조제1항-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20) SCT/6/3 page 6, B6 - Signs other than geographical names, for example a non-geographical name or an emblem, would not be covered by Article 2 of
the Lisbon Agreement. However, they would fall into the category of signs that could constitute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2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 Article 8 : The indications PDO, PGI or equivalent traditional national indications may appear only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a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22)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WIPO. Published by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in 1997. p 234.
23) 각 광역자치단체대상지역특산품명칭및 지리적표시판단품목조사실시결과(2003.8 특허청) 및지역특산물명칭의지리적표시보호대상여부에

관한연구용역결과(2003.12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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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하는상품임을명시하는표시이다.’1 9 )라고

정의하고있다. 여기서다음사항을주의깊게살

펴볼필요가있다.

우선, 표시( i n d i c a t i o n )라는개념을유의할필요

가 있다. 영어의i n d i c a t i o n은i n d i c a t e의명사형

으로써‘가리키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표시하다

(show), 암시하다, 징후를보이다’등의사전적인

의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 ‘지리적표시’라고

할 때의의미는표시할수있는수단을포괄하는

것으로해석될수있다. 즉, 프랑스파리를나타내

기 위한수단으로서지리적인명칭인‘파리’외에

‘개선문’이라는표시를사용한다든가개선문도

형을사용한다든가하는등의비지리적인이름이

나 엠블렘( e m b l e m )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다.2 0 )리스본협정제2조제1항이규정하는원산지

명칭의개념이나라명, 지역명, 영토명등 직접적

인지리적명칭으로한정하고있는것과는대조적

이다. 

다음으로, TRIPs 협정의지리적표시의개념에

는지리적인특정의환경으로부터주어지게된어

떤 특별한품질뿐만이아니라어떤명성이나기

타의특성이지리적인근원(geographical origin)

으로부터연유된경우를망라한다. 리스본협정제

2조제1항이규정하는원산지명칭의개념이지리

적 환경에서비롯된어떤품질과특성을갖는것

에한정하고있는것보다는넓은의미의개념이라

고하겠다.

또한가지유의해야할점이있다. EU의규정에

서는농산품및 그가공품에한하여지리적표시

를 규정2 1 )하고있으나TRIPs 협정에서는상품의

종류를한정하지않고있다는사실이다.

이상에서와같이출처표시, 원산지명칭, 지리적

표시라는용어는그개념에있어서지리적으로관

련이된다는점에서는모두광의의지리적인표시

라고할수있지만, 이세가지용어가갖는내용의

범위는출처표시의개념이원산지명칭개념과지

리적표시개념을포괄하는가장넓은개념이고

그다음이지리적표시개념으로원산지명칭개념

을 포괄하고있는것으로볼 수있다. 즉, 모든원

산지명칭은지리적표시이나어떤지리적표시는

반드시원산지명칭이되는것은아니다.2 2 )

참고로우리나라의각자치단체별지역특산품

중 지리적표시와관련있는대상품목을조사한

결과2 3 )를보면다음표와같다.

나. 동음이의어지리적표시의정의규정신설

발음은동일하지만해당지역이다른동음이의

어 지리적표시는유사여부판단이나효력등에

있어통상의상표나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구별

하여보호할필요가있으므로이에대해별도의

A u g u s t 2005 Invention & Patent 4 3

에 포함시키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즉, made

in Korea, made in Paris 등으로표기되는개념이다.

(나)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의지리적환경으로부터특징지워지는

특성·특질을갖게된생산품을나타내는용어이

다.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라는표

현은‘원산지명칭의보호및 원산지명칭의국제

등록에관한리스본협정(이하리스본협정이라한

다)’1 7 )에처음으로등장하고있다. 정의규정인동

협정제2조제1항에서는‘이협정에서원산지명

칭(appellation of origin)이란자연적, 인적요소

를 망라하는그 지리적인환경에배타적또는본

질적으로특정품질및특성이기인되는생산품을

지칭하는국가, 지역또는지방등과같은지리적

인명칭을의미한다’1 8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

의규정에의한다면원산지명칭은출처표시의특

별한한 종류가된다. 왜냐하면원산지명칭을사

용하는생산품은지리적인환경에서전적으로본

질적인특질특성이기인되어야하기때문이다.

원산지명칭을지리적명칭(geographical name)

이라고정의한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이는생

산품을지칭하는데있어서국가, 지역또는지방

등과같은직접적인지리적인명칭에한하는개념

이고비지리적인명칭이나엠블렘(emblem) 등은

포함되지않는개념이다. 또한그지역의지리적

환경으로부터연유된품질과특성을가지는생산

품을지칭하는개념이지만그로부터화체된명성

이나평판까지는포함하지않는개념이다. 보호되

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일례로

Bordeaux 포도주, Tequila 증류주, Jaffa오렌지

등을들수있는데여기에서의Bordeaux (프랑스

남서부의지명), Tequila(멕시코의지명), Jaffa(영

국의지명)등은단순히그지리적원산지의개념

을넘어서서그지리적환경으로부터생성된품질

상의어떤특성이나특질을갖는제품의한종류

로인식되고있다.

(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라는개

념은WTO/TRIPs 협정에서처음으로사용된것

으로TRIPs 협정은제3절제2 2조에서부터제2 4조

에 걸쳐지리적표시에관한여러가지사항들을

규정하고있는데정의규정인제2 2조제1항에서

는지리적표시를‘이협정의목적상지리적표시

란 상품의특정품질·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

본질적으로지리적근원에서비롯되는경우회원

국의영토또는회원국의지역또는지방을원산

4 2 Invention & Patent August 2005 

논 단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2)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Paris Convention)
13) 파리협약제1조(2) -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14) 파리협약제1 0조( False Indications: Seizure, on Importation, etc., of Goods Bearing False Indications as to their Source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
(1)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in cases of direct or indirect use of a false indication of the source of the good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2) Any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whether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or trade in such goods
and established either in the locality falsely indicated as the source, or in the region where such locality is situated, or in the country falsely indicated, or in the
country where the false indication of source is used, shall in any case he deemed an interested party. 
15)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of April 14, 1891
16) 마드리드협정제1조제1항- All goods bearing a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 by which one of the countri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or a place

situated therein, is directly or indirectly indicated as being 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 shall be seized on importation into any of the said countries.
17)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October 31, 1958
18) 리스본협정제2조제1항- In this Agreement, “appellation of origin”means the geographical name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19) TRIPs 협정제2 2조제1항-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20) SCT/6/3 page 6, B6 - Signs other than geographical names, for example a non-geographical name or an emblem, would not be covered by Article 2 of
the Lisbon Agreement. However, they would fall into the category of signs that could constitute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2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 Article 8 : The indications PDO, PGI or equivalent traditional national indications may appear only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ha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22)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WIPO. Published by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in 1997. p 234.
23) 각 광역자치단체대상지역특산품명칭및 지리적표시판단품목조사실시결과(2003.8 특허청) 및지역특산물명칭의지리적표시보호대상여부에

관한연구용역결과(2003.12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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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있으므로단체도직접단체표장을사용

할수있도록현실화하였다.

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신설

(제2조제1항제3호의4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단체표장을사용할수

있는상품내지서비스업의범위와소속단체원의

지역적범위및 업무상의범위등에있어통상의

단체표장과상이하므로이를명확히하기위해지

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2 7 )을별도로신설

하였다.2 8 )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별도항목으로

후술하기로한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인정 및
출원인 적격 제한
(제6조 제3항, 제3조의 2신설)

가. 개정내용

지리적표시만으로구성된표장은현행상표법

으로는제6조제1항제3호(산지) 또는제4호(현저

한지리적명칭등)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

으나, 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그 표장이특정

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인경우에는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하되2 9 ), 당해지

리적표시를사용할수 있는상품을생산·제조

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로구성된

법인만이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

도록출원인적격을제한3 0 )하였다. 

나. 개정이유

지리적표시와관련한지역특산물의보호를통

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리적표시를상표

법에의해권리로서보호해야한다는대내적인요

구와최근도하개발어젠다( D D A )협상등지리적

표시의추가적보호대상품목의확대및다자등록

시스템의설치운용에의한지리적표시의보호강

화방안등과관련한국제적논의와협상에적극적

으로대응함과아울러국내의지리적표시가외국

에서도보호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

지리적표시를단체표장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

하였다.

한편특정지역에서지리적표시해당상품을

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많은이해관계자들이

함께사용할수 있도록하기위해통상의개인이

나 법인이아닌생산자단체등이출원할수있도

록 하되, 단체의영속성과책임소재를명확히하

정의규정2 4 )을신설하였다. 이에대해서는별도항

목으로후술하기로한다.

다. 단체표장의정의규정개정(제2조제1항제3호)

(1) 개정내용

종전2 5 )에는“동종업자또는동종업자및 이와

밀접한관계가있는업자”가설립한법인이“그감

독하에있는단체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

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으로되어있

었으나, 단체가자율적으로소속단체원의자격등

을정할수있도록단체원의범위를완화하고, 또

소속단체원뿐만이아니라단체도단체표장을직

접사용할수있도록개정2 6 )하였다. 

(2) 개정이유

법제처심사단계에서“동종업자및 이와밀접

한 관계가있는업자”가불명확하며, 밀접한관계

가 있는경우와밀접한관계가없는경우에관한

구체적인판단기준및밀접한관계가없는경우의

구체적인거절사례등이있는지등에대한지적이

있어, 소속단체원의범위나자격등에대해서는

해당단체가사회적인필요나실거래상황등에따

라 자율적으로정할수 있도록그 요건을완화하

였으며, 단체표장권자인단체가그표장을사용할

수 없다는것은부자연스러울뿐 아니라, 단체표

장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단체표장의홍보

나광고등에있어단체가직접그표장을사용할

논 단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4)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표시”라함은동일한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에있어서타인의지리적표시와발
음은동일하지만해당지역이다른지리적표시를말한다.

25) 현행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 "團體標章"이라함은同種業者또는同種業者및이와밀접한관계가있는業者가設立한法人이그監督하에있는團體員
의營業에관한商品또는서비스業에사용하게하기위한標章을말한다.

26)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 “단체표장”이라함은상품을생산·제조·가공·증명또는판매하는것등을업으로영위하는자나서비스업을영위하
는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
표장을말한다.

27)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의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함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
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에사용하게하기위한단체표장을말한다.

28) 2 0 0 4년7월법제처심사요청시에는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에“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는용어는물론, 그에대한정의규정이없었으며, 개별조항에
따라「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과「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이라는용어가다음예와같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었는데, 양자의개념상의차
이나구별실익등이거의없고, 양자의혼용에따른불필요한오해나혼란을야기할우려도없지않아, 개념상명확하고호칭이간단·명료하며, 관계심사
관들로부터호응도가높은“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개정안의「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과「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을대체하여통일적
으로사용하되, 제3조의2 (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는자) 규정등과의관계를고려하여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을자체적으로신설하였음.

※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의예: (제6조)제1항제3호(산지에한한다) 또는제4호의규정에해당하는단체표장이라도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
인경우에는그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다. (상표법개정안제6조제3항)
지리적표시로관한단체표장의예: 단체표장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제1항각호의사항외에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사항을정한정
관을첨부한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그취지를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기
재하여야한다. (상표법개정안제9조제3항)

□ 각 자치단체별 지리적 표시 관련 대상품목 조사결과

* 교육목적상참고자료이며, 실제등록여부와는무관한자료임

자치단체 특산품건수 지리적 표시 관련 품목

경기도 28 ( 4 )가평잣, 안성포도, 이천도자기, 이천쌀

인천광역시 2 ( 2 )강화화문석, 강화인삼

강원도 8 8

( 1 3 )대관령감자. 강릉초당순두부, 봉평메밀. 양양송이버섯, 오대산김

치, 원주치악산황골엿, 정선황기, 정선대리석, 진부령황태, 춘천닭갈

비, 춘천막국수, 홍천옥선주, 횡성더덕

충청남도 5 0
( 8 )공주 정안밤, 금산인삼, 당진초락도 약쑥, 서산생강, 서산마늘, 서

천한산세모시, 서천한산소곡주, 청양구기자

충청북도 1 5 ( 5 )괴산고추, 보은대추, 음성고추, 제천약초, 충주사과

전라북도 1 3 ( 6 )남원목기, 순창고추장, 장수사과, 전주비빔밥, 풍천장어, 고창복분자

전라남도 3 3

( 1 4 )고흥유자, 구례산수유, 나주배, 담양죽세공품, 무안양파, 영암굴비,

영암무화과, 영암어란, 완도김, 진도구기자, 진도대파, 진도홍주, 창평

쌀엿, 해남황토고구마, 보성녹차

경상북도 4 5 ( 5 )안동포, 안동간고등어, 영주풍기인삼, 울릉도 호박엿, 의성마늘

경상남도 6 0 ( 5 )남해 멸치액젓, 마산아구찜, 창원단감, 함양 옻, 산청곶감, 하동녹차

제주도 8 ( 8 )북제주 선인장, 제주갈치, 제주감귤, 제주흑돼지, 제주 옥돔

합 계 3 4 2 (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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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있으므로단체도직접단체표장을사용

할수있도록현실화하였다.

라.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신설

(제2조제1항제3호의4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단체표장을사용할수

있는상품내지서비스업의범위와소속단체원의

지역적범위및 업무상의범위등에있어통상의

단체표장과상이하므로이를명확히하기위해지

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2 7 )을별도로신설

하였다.2 8 )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별도항목으로

후술하기로한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인정 및
출원인 적격 제한
(제6조 제3항, 제3조의 2신설)

가. 개정내용

지리적표시만으로구성된표장은현행상표법

으로는제6조제1항제3호(산지) 또는제4호(현저

한지리적명칭등)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

으나, 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그 표장이특정

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인경우에는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하되2 9 ), 당해지

리적표시를사용할수 있는상품을생산·제조

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로구성된

법인만이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

도록출원인적격을제한3 0 )하였다. 

나. 개정이유

지리적표시와관련한지역특산물의보호를통

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리적표시를상표

법에의해권리로서보호해야한다는대내적인요

구와최근도하개발어젠다( D D A )협상등지리적

표시의추가적보호대상품목의확대및다자등록

시스템의설치운용에의한지리적표시의보호강

화방안등과관련한국제적논의와협상에적극적

으로대응함과아울러국내의지리적표시가외국

에서도보호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

지리적표시를단체표장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

하였다.

한편특정지역에서지리적표시해당상품을

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많은이해관계자들이

함께사용할수 있도록하기위해통상의개인이

나 법인이아닌생산자단체등이출원할수있도

록 하되, 단체의영속성과책임소재를명확히하

정의규정2 4 )을신설하였다. 이에대해서는별도항

목으로후술하기로한다.

다. 단체표장의정의규정개정(제2조제1항제3호)

(1) 개정내용

종전2 5 )에는“동종업자또는동종업자및 이와

밀접한관계가있는업자”가설립한법인이“그감

독하에있는단체원의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

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으로되어있

었으나, 단체가자율적으로소속단체원의자격등

을정할수있도록단체원의범위를완화하고, 또

소속단체원뿐만이아니라단체도단체표장을직

접사용할수있도록개정2 6 )하였다. 

(2) 개정이유

법제처심사단계에서“동종업자및 이와밀접

한 관계가있는업자”가불명확하며, 밀접한관계

가 있는경우와밀접한관계가없는경우에관한

구체적인판단기준및밀접한관계가없는경우의

구체적인거절사례등이있는지등에대한지적이

있어, 소속단체원의범위나자격등에대해서는

해당단체가사회적인필요나실거래상황등에따

라 자율적으로정할수 있도록그 요건을완화하

였으며, 단체표장권자인단체가그표장을사용할

수 없다는것은부자연스러울뿐 아니라, 단체표

장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단체표장의홍보

나광고등에있어단체가직접그표장을사용할

논 단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4)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표시”라함은동일한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에있어서타인의지리적표시와발
음은동일하지만해당지역이다른지리적표시를말한다.

25) 현행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 "團體標章"이라함은同種業者또는同種業者및이와밀접한관계가있는業者가設立한法人이그監督하에있는團體員
의營業에관한商品또는서비스業에사용하게하기위한標章을말한다.

26)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 “단체표장”이라함은상품을생산·제조·가공·증명또는판매하는것등을업으로영위하는자나서비스업을영위하
는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또는서비스업에사용하게하기위한
표장을말한다.

27) 개정상표법제2조제1항제3호의4: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함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
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직접사용하거나그감독하에있는소속단체원으로하여금자기영업에관한상품에사용하게하기위한단체표장을말한다.

28) 2 0 0 4년7월법제처심사요청시에는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에“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는용어는물론, 그에대한정의규정이없었으며, 개별조항에
따라「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과「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이라는용어가다음예와같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었는데, 양자의개념상의차
이나구별실익등이거의없고, 양자의혼용에따른불필요한오해나혼란을야기할우려도없지않아, 개념상명확하고호칭이간단·명료하며, 관계심사
관들로부터호응도가높은“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개정안의「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과「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을대체하여통일적
으로사용하되, 제3조의2 (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는자) 규정등과의관계를고려하여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을자체적으로신설하였음.

※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의예: (제6조)제1항제3호(산지에한한다) 또는제4호의규정에해당하는단체표장이라도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
인경우에는그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다. (상표법개정안제6조제3항)
지리적표시로관한단체표장의예: 단체표장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제1항각호의사항외에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사항을정한정
관을첨부한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리적표시에관한단체표장등록을받고자하는자는그취지를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기
재하여야한다. (상표법개정안제9조제3항)

□ 각 자치단체별 지리적 표시 관련 대상품목 조사결과

* 교육목적상참고자료이며, 실제등록여부와는무관한자료임

자치단체 특산품건수 지리적 표시 관련 품목

경기도 28 ( 4 )가평잣, 안성포도, 이천도자기, 이천쌀

인천광역시 2 ( 2 )강화화문석, 강화인삼

강원도 8 8

( 1 3 )대관령감자. 강릉초당순두부, 봉평메밀. 양양송이버섯, 오대산김

치, 원주치악산황골엿, 정선황기, 정선대리석, 진부령황태, 춘천닭갈

비, 춘천막국수, 홍천옥선주, 횡성더덕

충청남도 5 0
( 8 )공주 정안밤, 금산인삼, 당진초락도 약쑥, 서산생강, 서산마늘, 서

천한산세모시, 서천한산소곡주, 청양구기자

충청북도 1 5 ( 5 )괴산고추, 보은대추, 음성고추, 제천약초, 충주사과

전라북도 1 3 ( 6 )남원목기, 순창고추장, 장수사과, 전주비빔밥, 풍천장어, 고창복분자

전라남도 3 3

( 1 4 )고흥유자, 구례산수유, 나주배, 담양죽세공품, 무안양파, 영암굴비,

영암무화과, 영암어란, 완도김, 진도구기자, 진도대파, 진도홍주, 창평

쌀엿, 해남황토고구마, 보성녹차

경상북도 4 5 ( 5 )안동포, 안동간고등어, 영주풍기인삼, 울릉도 호박엿, 의성마늘

경상남도 6 0 ( 5 )남해 멸치액젓, 마산아구찜, 창원단감, 함양 옻, 산청곶감, 하동녹차

제주도 8 ( 8 )북제주 선인장, 제주갈치, 제주감귤, 제주흑돼지, 제주 옥돔

합 계 3 4 2 (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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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가능한 상호보완적인제도를 도입하되

WIPO/TRIPs 협정상의지리적표시보호에부합

하는제도를도입함으로써농림부등의지리적표

시등록제도와중복제도라는비판을불식시키고,

금지청구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등 보다강력한

법적보호를원하는지리적표시해당상품의생

산자단체등의기대에부응하면서동시에향후지

리적표시보호관련국제협상에보다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전자의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

하였다.

(2)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통상의단체표장의

비교

앞에서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단체표장을사

용할수있는상품내지서비스업의범위와소속

단체원의지역적범위및업무상의범위등에있

어 통상의단체표장과상이하며, 이를명확히하

기 위해서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을

별도로신설하였다고하였는바, 양자를구체적으

로비교하면다음표와같다.

고또민법상권리·의무의주체를자연인과법인

으로한정하고있음에따라법인격있는생산자단

체등으로출원인적격을제한하였다.

다. 참고사항

(1) 주요국의지리적표시의보호형태

WTO/TRIPs 협정제1조제1항은지리적표시

의 보호등에대한구체적인이행방법을각 회원

국에위임3 1 )하고있으므로지리적표시의보호에

관한회원국들의국내적이행은매우다양한방식

으로이루어지고있는바, 주요국의보호형태를간

략히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한편특허청은상표법개정초기에내부적으로

1) 현행의농산물품질관리법등의지리적표시등

록제와는별도로상표법상의단체표장제도를개

선하여지리적표시를산업재산권의하나로보호

하거나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면서증명표장의

형태로지리적표시를보호하는상표법개정3 2 )을

추진하는방안(즉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

표시등록제도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지도록

하여양제도를양립시키는방안)과2) 농산물품질

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표시등

록제도를폐지하고상표법개정또는별도의특별

법제정으로지리적표시를신지식재산권의형태

로보호하는방안(즉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일

원화로지리적표시및상표제도의일관성있는운

영 및출원인의편의를증진하는방안)을검토하

였으나, 후자의방안은현행농산물품질관리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폐지하여야하므로, 농림부. 해양수산부등의반

발과입법저지가예상되어실현가능성이약하다

고보아, 농림부등의지리적표시등록제도와양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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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정상표법제6조제3항: 제1항제3호(산지에한한다) 또는제4호의규정에해당하는표장이라도그표장이특정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인경우에는
그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다.

30) 개정상표법제3조의2(단체표장의등록을받을수있는자) : 상품을생산·제조·가공·증명또는판매하는것등을업으로영위하는자나서비스업
을영위하는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경우에는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
으로영위하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에한한다)은자기의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다.

31) Members shall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implement in their domestic law more
extensive protection than is required by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32) 단체표장제도의개선과증명표장제도의도입방안과관련하여, 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지리적표시의경우예외적으로단체표장등록이가능하도록규
정하는방안은장점으로①1 9 8 0년부터상표법에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현행제도의개선이므로법률개정등이상대적으로용이하고제도의조기정착
이가능하고②지리적표시는지리적“출처표시”를주요기능으로하므로, 출처표시가주요기능인단체표장제도가개념상적합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에, 단점으로는단체표장은단체표장권을부여받은소속단체원만사용가능하므로, 그동안지역특산물등의보호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명
칭을독점.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법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을제기해온지방자치단체에게단체표장권을부여하는것이곤란하다는것임.
한편, 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여지리적표시의경우예외적으로증명표장등록이가능하도록규정하는방안은장점으로①지방자치단체에원칙적으로
권리를인정할수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조체계유지가가능하고,②증명표장에관한조건을충족시키는자이면누구든지사용이가능하
다는점이고, 단점으로는①현행법에없는새로운제도의도입이므로, 외국제도의운영현황등철저한조사·분석등상당한사전준비기간이필요하여
제도의조기정착을예상하기어렵고②증명표장제도는품질증명을주요기능으로하므로, 지리적표시를증명표장제도로보호하는경우애초의도입목
적인지리적출처표시기능보다는부차적기능인품질보증기능을중시하는결과초래할수있다는것임. 
특허청은양방안의장단점을면밀히검토한결과지리적표시에관한권리는지방자치단체보다는일정지역의생산자로구성된법인에부여하여그소속
단체원들이직접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리적표시의개념에보다부합하며, 또지리적표시는지리적출처표시를주요기능으로하므로품질증명
을주요기능으로하는증명표장제도의도입보다는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보호하는것이보다적합하고, 또당해지리적표시에관한조건을충족하는
자에대하여는법인이가입을거부할수없도록하여사실상당해지역에서동일한조건을구비한생산자는누구든지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도록
규정하면단체표장제도의단점을극복할수있다는점에서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지리적표시를지식재산권의하나로보호하는내용의상표법개정을
추진하기로함.  

□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형태

지리적 표시 보호 형태 국 가(정부간 기구) 관할 기관
상표법의 단체표장 ●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또는 증명표장제도로 보호 에스토니아 등

특허청

별도의 지리적 표시
●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록법으로 보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유럽연합 지리적 농림부 등
표시 등록제도에 의하여 보호] 

●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상표법 및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특허청 및
별도의 지리적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농림부 등
표시 등록법으로 보호 등 1 0개국 [스웨덴은 상표법에 의한

보호제도 도입 추진 중]
부정경쟁방지법 등 ● 일본(다만,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하 특허청,
으로 보호 여는 상표법상의 지정제도) 법원 등

□ 통상의 단체표장과 지리적 단체표장의 비교

구 분 통상의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품, 서비스업에 모두 사용가능
•상품에만 사용가능

사용대상·범위
•모든 상품, 서비스업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주로 농, 수
산물 및 수공예품

소속단체원의 •제한없음 •지리적 표시 해당상품의 생산, 제조
지역적 범위 또는 가공지역

소속단체원의
업무상의 범위

발•특2005. 8

다음호에 계속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
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소속단체원의 업무상의 범위가 매우
넓음(종전에는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는 단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
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여부 등은 심사실무상 별
도로 판단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의 제한이 없거
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
조, 가공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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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가능한 상호보완적인제도를 도입하되

WIPO/TRIPs 협정상의지리적표시보호에부합

하는제도를도입함으로써농림부등의지리적표

시등록제도와중복제도라는비판을불식시키고,

금지청구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등 보다강력한

법적보호를원하는지리적표시해당상품의생

산자단체등의기대에부응하면서동시에향후지

리적표시보호관련국제협상에보다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전자의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

하였다.

(2) 지리적표시단체표장과통상의단체표장의

비교

앞에서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단체표장을사

용할수있는상품내지서비스업의범위와소속

단체원의지역적범위및업무상의범위등에있

어 통상의단체표장과상이하며, 이를명확히하

기 위해서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정의규정을

별도로신설하였다고하였는바, 양자를구체적으

로비교하면다음표와같다.

고또민법상권리·의무의주체를자연인과법인

으로한정하고있음에따라법인격있는생산자단

체등으로출원인적격을제한하였다.

다. 참고사항

(1) 주요국의지리적표시의보호형태

WTO/TRIPs 협정제1조제1항은지리적표시

의 보호등에대한구체적인이행방법을각 회원

국에위임3 1 )하고있으므로지리적표시의보호에

관한회원국들의국내적이행은매우다양한방식

으로이루어지고있는바, 주요국의보호형태를간

략히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한편특허청은상표법개정초기에내부적으로

1) 현행의농산물품질관리법등의지리적표시등

록제와는별도로상표법상의단체표장제도를개

선하여지리적표시를산업재산권의하나로보호

하거나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면서증명표장의

형태로지리적표시를보호하는상표법개정3 2 )을

추진하는방안(즉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

표시등록제도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지도록

하여양제도를양립시키는방안)과2) 농산물품질

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표시등

록제도를폐지하고상표법개정또는별도의특별

법제정으로지리적표시를신지식재산권의형태

로보호하는방안(즉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일

원화로지리적표시및상표제도의일관성있는운

영 및출원인의편의를증진하는방안)을검토하

였으나, 후자의방안은현행농산물품질관리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폐지하여야하므로, 농림부. 해양수산부등의반

발과입법저지가예상되어실현가능성이약하다

고보아, 농림부등의지리적표시등록제도와양

논 단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9) 개정상표법제6조제3항: 제1항제3호(산지에한한다) 또는제4호의규정에해당하는표장이라도그표장이특정상품에대한지리적표시인경우에는
그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다.

30) 개정상표법제3조의2(단체표장의등록을받을수있는자) : 상품을생산·제조·가공·증명또는판매하는것등을업으로영위하는자나서비스업
을영위하는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경우에는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을생산·제조또는가공하는것을업
으로영위하는자만으로구성된법인에한한다)은자기의단체표장을등록받을수있다.

31) Members shall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implement in their domestic law more
extensive protection than is required by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32) 단체표장제도의개선과증명표장제도의도입방안과관련하여, 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지리적표시의경우예외적으로단체표장등록이가능하도록규
정하는방안은장점으로①1 9 8 0년부터상표법에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현행제도의개선이므로법률개정등이상대적으로용이하고제도의조기정착
이가능하고②지리적표시는지리적“출처표시”를주요기능으로하므로, 출처표시가주요기능인단체표장제도가개념상적합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에, 단점으로는단체표장은단체표장권을부여받은소속단체원만사용가능하므로, 그동안지역특산물등의보호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명
칭을독점.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법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을제기해온지방자치단체에게단체표장권을부여하는것이곤란하다는것임.
한편, 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여지리적표시의경우예외적으로증명표장등록이가능하도록규정하는방안은장점으로①지방자치단체에원칙적으로
권리를인정할수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조체계유지가가능하고,②증명표장에관한조건을충족시키는자이면누구든지사용이가능하
다는점이고, 단점으로는①현행법에없는새로운제도의도입이므로, 외국제도의운영현황등철저한조사·분석등상당한사전준비기간이필요하여
제도의조기정착을예상하기어렵고②증명표장제도는품질증명을주요기능으로하므로, 지리적표시를증명표장제도로보호하는경우애초의도입목
적인지리적출처표시기능보다는부차적기능인품질보증기능을중시하는결과초래할수있다는것임. 
특허청은양방안의장단점을면밀히검토한결과지리적표시에관한권리는지방자치단체보다는일정지역의생산자로구성된법인에부여하여그소속
단체원들이직접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리적표시의개념에보다부합하며, 또지리적표시는지리적출처표시를주요기능으로하므로품질증명
을주요기능으로하는증명표장제도의도입보다는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보호하는것이보다적합하고, 또당해지리적표시에관한조건을충족하는
자에대하여는법인이가입을거부할수없도록하여사실상당해지역에서동일한조건을구비한생산자는누구든지그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도록
규정하면단체표장제도의단점을극복할수있다는점에서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지리적표시를지식재산권의하나로보호하는내용의상표법개정을
추진하기로함.  

□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형태

지리적 표시 보호 형태 국 가(정부간 기구) 관할 기관
상표법의 단체표장 ●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또는 증명표장제도로 보호 에스토니아 등

특허청

별도의 지리적 표시
●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록법으로 보호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유럽연합 지리적 농림부 등
표시 등록제도에 의하여 보호] 

●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상표법 및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특허청 및
별도의 지리적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농림부 등
표시 등록법으로 보호 등 1 0개국 [스웨덴은 상표법에 의한

보호제도 도입 추진 중]
부정경쟁방지법 등 ● 일본(다만,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하 특허청,
으로 보호 여는 상표법상의 지정제도) 법원 등

□ 통상의 단체표장과 지리적 단체표장의 비교

구 분 통상의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품, 서비스업에 모두 사용가능
•상품에만 사용가능

사용대상·범위
•모든 상품, 서비스업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주로 농, 수
산물 및 수공예품

소속단체원의 •제한없음 •지리적 표시 해당상품의 생산, 제조
지역적 범위 또는 가공지역

소속단체원의
업무상의 범위

발•특2005. 8

다음호에 계속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
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소속단체원의 업무상의 범위가 매우
넓음(종전에는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는 단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
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여부 등은 심사실무상 별
도로 판단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의 제한이 없거
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
조, 가공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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